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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거복지단 위임전결사항 알림

1. 관련근거 
 ○ 주택관리팀-34호(2015.01.05, 본부장방침 제1호)『주거복지센터 조직별 업무분장(안)』
 ○ 위임전결내규(2015.07.23.) 개정 
 ○ 주택관리팀-5829(2015.12.31, 사장방침 제1207호)『주거복지센터 조직, 직위 변경(안)』
 ○ 인사운영TF추진팀-2호(2016.1.3.)『직원 인사발령』
 ○ 주거복지센터 조직 운영 관련 주거복지단장 회의(2016.1.12.)

      2. 주거복지단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종전 주거복지단장이 광역센터장을 
겸임하던 체제에서 주거복지단장, 광역센터장이 분리됨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위임
전결 범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       
         가. 사무내용에 따른 결재권자

     - 주택관리팀-34호(2015.01.05, 본부장방침 제1호)『주거복지센터 조
직별 업무분장(안)』에 의거 주거복지단장 소속 센터의‘센터장’결재 사무를 업무 
내용에 따른 관련 팀장(2016.1월 현재 부장)이 위임받아 결재처리하던 것은 폐지
          - 위임전결내규(2015.07.23.) 별표 4호(붙임1 참조)를 기준으로 결재하되,
결재권자가 ‘광역센터장’인 사무는 ‘주거복지단장’이 결재.    
         - 향후 위임전결내규 개정시 센터 의견 반영하여 결재 범위 수립 예정.
  
       나. 광역센터의 “부” 역할

          - 광역 주거복지센터 소속으로서 업무별(주거복지, 관리운영, 시설운영) 
관할 주거복지단 소속 센터의 해당 업무 수합,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
며, 자료관리 총괄은 주거복지총괄부가 주무부서로서 역할 수행.
(단, 광역센터로 지정된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추진)

        다. 기타사항 
          - 광역센터 결재라인 : 부원 → 부장 → 센터장 → 단장 → 본부장 → 사장
          - 단장 부재시 직무 대행은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함.



붙임  위임전결내규 별표(개정2015.07.23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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